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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 7월 1일 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소위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 후부 안전판 불량, 철제범퍼 설치, 판스프링 장착 등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 정비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자동차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3호 및 제19호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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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및 제20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간 공단에서는 도로 위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특히 업무처리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원의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 (’18) 7,200건 → (’19) 14,279건 → (’20) 17,738건 → (’21.1～5월) 7,892건

□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신문고 앱(App)을 활용함으로써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산

정보를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연계시켜 신고내용에 표기된 차량번호

등록지역*의 지자체 또는 경찰청으로 적발된 내용이 자동으로 이송되고,

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차량번호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서 행정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

행정안전부
⇒

관할 행정관청

- 안전기준 위반차량 적발

- 안전신문고 앱(App) 신고

- 관할 행정관청으로

분류 및 통보

-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 7월 1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1～2주로 단축되어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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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구축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신고 및 자동이송 기능의 운영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신고 

분야와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분류·이송 업무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원은 공단의 자동차 전문가 중 선발을 통해 국토

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자동차관리법(제73조의2)에 따라 운행 자동차의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년 기준으로

약 1만 7천여 건의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개조) 사례를 적발하였다.

* 단속원은 '21년 현재 전국에 13명이 활동 중이며, '21년 하반기 이후 28명으로 확대 예정임

□ 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문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히 시정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에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구조·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운행 자동차를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이륜차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과 같은 자동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튜닝을 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자동차 관련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에서 ‘2021년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편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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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주요 단속 사례(예시)

구분 단속내용 단속 사진

안전기준
위반

등화착색

등화상이

등화손상

불법등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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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속내용 단속 사진

안전기준
위반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측면보호대 불량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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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속내용 단속 사진

불법
튜닝

소음기 개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승차장치
임의 변경

자체제원 변경

기타 불법튜닝

<불법 고광도 전조등> <불법 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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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최근 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 적발 현황(건)

구  분
2018년

(6.27.～12.31.)
2019년 2020년 2021년

(1~5월)

합  계 7,200 14,279 17,738 7,892

안

전

기

준

위

반

소 계 5,793 13,418 16,019 7,068

등화착색 159 337 343 48

등화상이 1,211 2,339 1,708 459

등화손상 255 1,067 3,637 2,135

등화지움 - 10 21 3

불법등화설치 2,670 5,434 4,565 1,993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불량 351 2,390 2,810 1,489

측면보호대 불량 29 26 115 28

후부안전판 불량 272 301 484 310

철제보조범퍼 설치 8 23 17 5

계기장치 5 4 - -

안전기타 833 1,487 2,319 598

불

법

튜

닝

소 계 1,407 861 1,719 824

소음기 개조 663 67 58 24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142 137 554 253

승차장치 임의변경 251 395 539 224

등화장치 임의변경 196 186 179 146

차체제원 변경 121 55 307 155

불법기타 34 21 82 22

※ 자동차안전단속원 출범(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 시행-'18.6.27.)이후 단속결과임


